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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종합자료집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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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에서는요즈음멀고도먼아프리카대륙의최남단에위치해있는남아프리카공화국에대한관심이

뜨겁다. 인종차별문제에대한관심도아니요, 인종차별을해방시킨정치지도자만델라에대한관심도아니다.

과거사청산및배·보상정책의모델에대한관심이다. 과거로부터의‘단절과계승’이정략적이지도않았고보

복적이지도않았던남아공의과거사청산에대한관심, 거짓으로포장되어있던역사를‘진실’의역사로다시

쓴남아공의과거사청산및배·보상에대한관심이다.

남아공에서는거의3 0 0여년동안인종차별적체제가존재해왔고, 1945년이후에는국가가각종의인종차

별적법과제도를무기로야만스러운인권침해행위를저질렀다. 보안군, 남아공방위군, 경찰등은흑인과무력

을앞세워흑인공동체를조직적으로파괴하여흑인들의정상적인생활을파괴하였고, 흑인저항운동의활동가

들을비밀리에죽이거나고문을행해왔다. 

1 9 9 0년백인지배세력과흑인저항운동세력간의합의로인종차별주의체제가폐지되고, 1994년에남아공

사회의민주적변화를지향하는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ANC) 정부가수립되었다. “합의과정에서주요하게논

의되었던의제가새로운시대의새로운국가통일을위해과거의인권침해행위에대한사면이문제였다.”1 )진

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이하T R C )는남아공의인종간의화해, 사회통합, 그

리고민주주의의발전을위해이중적기능을담당하는정책이었다. 한편으로는적극적인사면정책을통해이행

에대한 저항을감소시키고, 다른한편으로는가난한흑인들에게사회경제적권리의영역을확장하여민주화

이행의토대를강화시키는것이다.2 )

남아공에서는‘국민통일및 화해촉진법(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Act)’이

1 9 9 5년7월 2 5일에제정되었고, 1995년1 1월 성공회대주교투투(Desmond Tutu)를위원장으로선임하였다.

이어서1 7인의위원들을중심으로하는T R C가만들어졌다.3) 그리고위원회는1 9 6 0년3월1일에서1 9 9 4년5월

1 0일사이에벌어진인권침해사건의진실을규명하고평가하였고, 이를토대로약2 2 , 0 0 0여명에달하는인권

침해피해자들에대한정부의배·보상정책을권고하는중간보고서를1 9 9 8년에제출하였다.

남아공정부는사면위원회의활동을핵심으로하는보고서제6권과제7권을각각2 0 0 2년과2 0 0 3년에제출

하여T R C의활동을공식적으로마감하였다. ANC정부는1 9 9 8년중간보고서에서권고된배·보상정책의내용

을개별적인차원뿐만아니라국가·사회적차원에서부분적으로추진하고있다. 남아공의T R C가중간보고서

에서권고한배·보상정책의내용은앞으로과거청산을이루어야하는많은국가의정책에영향을끼칠것이

남아공진실과화해위원회( T R C )의인권침해배·보상정책

김 영 수 (아프리카문화연구소/경상대사회과학연구원)

1) Graeme Simpson,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violence-

Some self-critical insights from post-apartheid South Africa’, Paper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0(http://www.wits.ac.za/csvr/papers/papundp.htm)

2) John S. Saul, “Cry for the Beloved Country: The Post-Apartheid Development”, Monthly Review, vol 52. no 8,

January 2001, pp 4-9, 48.

3) TRC, Introduct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http://www.truth.org.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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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만을추구하는정책이었다.”9) 즉“T R C는아주사악한화해정책의도구로서새로운인종차별을구조화하는

것에불과하였던것이다.”10) T R C는남아공사회의구조적문제점들을희석시키는역할을담당하였고, 활동의

과정에서인종간·계급간갈등을의제화하지못했던것으로간주한다. 그근거로제출하는것은“법은공동체

배·보상이나상징적배·보상보다는개인적배·보상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11) 는것이다. 인권침해에대한

개념적접근자체가인간에게가해진거의모든육체적·정신적폭력으로규정한상태에서인권침해의유형을

“납치, 살인, 살인미수, 고문, 가혹행위, 복합적가해행위(associated treatment)”12) 로구분하였기때문에, 그에

대한배·보상도이러한현상의원인인사회의구조적모순을해소하는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주장이다.

칼본홀트(Karl Von Holdt)는남아공의민주주의이행과제가3중으로중층화되어있다고강조한다. “사회적하

부구조의민주화를위한밑으로부터의다층적대중투쟁, 사회내적인탈식민화과정으로서의화해및협약, 그리

고민주적인사회재건이다.”(Karl Von Holdt,2003:3-10) “가장중요한과제는인종차별적인노동체제를민주

적인노동체제로변화시키는것이다. 즉인종간의직업구조의차별극복, 노동조건의인종적차별극복, 노동능

력의인종적차별극복등을위한밑으로부터의투쟁이민주주의이행및사회구조변화의핵심적과제이다.”13) 

2) 사회체제의변(개)혁적수단으로간주하는경향

구조변혁적투쟁그룹은남아공노동조합회의(이하C O S A T U )와남아공공산당(이하SACP) 내부에서다수를

점하고있다. 이들세력들은“지난시기A N C정권의성과를계승하고, 이를토대로민족민주혁명과사회주의혁

명을단계적으로수행하고자한다.”14) 그래서A N C정권의한계, 즉백인중심의사회경제적권력의토대와더

불어자본주의체제의토대를강화하고있는사실을인정하면서도, 모든진보세력이실질적으로결집되어있는

A N C정권을강화시켜사회구조의변혁적토대를구축하려한다. “백인정권하에서의희생자들은단지인권침

해의희생자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남아공사회구조의구조적희생자로간주하여야한다. 사회구조가인종적

으로불균등했기때문에발생한것이다.”15) 

이들그룹은“1 9 9 4년에A N C - C O D A T U - S A C P가합의한남아공의국가발전강령(이하R D P )의실현과인권

침해배·보상정책간의상관관계를중요시한다. RDP는남아공의사회구조를민주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전

략과 정책뿐만이아니라자본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위한 전략과 정책도동시에 포괄하고 있었지만,

T R C가 권고한배·보상의내용은인권침해, 성평등, 경제적불평등의문제들을사회구조의변혁과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16) 

9) Undine Kayser, “CSVR Workshop Report: On Reparation and Repair”, 

25th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ays3.htm)

10) Brandon Hamber, ‘Reflec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 Reconciliation and Socio-economic

Change in South Africa’, Medico International Interview, 

16 June 1998(http://www.wits.ac.za/csvr/articles/artrcver.htm)

11) Simon Kimani, ‘Report of The National Strategy on Reparations’, Workshop held at the Parktonian Hotel,

Johannesburg, 31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im1.htm)

12) TRC, TRC Report, vol. 3, p. 4.

13) Edward Webster and Karl Von Holdt(ed), Beyond the Apartheid Workplace Studies in Transition(Pitermaritzburg:

University of Kwazulu Natal Press), 2005,      pp. 46-51.

14) COSATU, “Political Discussion Paper”, July 2001(http://www/cosatu.org.za/docs/cecpol.html), 2001.9.5. 

15) Brandon Hamber,‘Reflec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 Reconciliation and Socio-economic Change

in South Africa’, Medico International Interview, 16 June 1998(http://www.wits.ac.za/csvr/articles/artrcver.htm)

16) Brandon Hamber, ‘Reflec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 Reconciliation and Socio-economic Change

in South Africa’, Medico International Interview, 16 June 1998(http://www.wits.ac.za/csvr/articles/artrcver.htm)

다. 과거사의청산을추진하고있는국가가인권침해의배·보상정책을결정하는데있어서타산지석(他山之石)

으로삼아야만할대표적인경우가남아공의인권침해배·보상정책이다. 

2. 남아공의인권침해배·보상정책에대한다양한시각

“대부분의국가에서이미만들었거나앞으로만들고자하는과거사청산위원회, 즉T R C와같은위원회는일반

적으로민주주의이행의시기에설립된다.”4) 남아공의T R C도“인종차별적억압체제를인종평등적민주체제로

이행하기위한다양한정책중의하나이다.”5) 남아공의T R C도민주사회로변화하기위한정치적화해모델로서

화해와사회통합을사회적으로의제화하고, 국가폭력및인종차별적착취체제에서받았던흑인들의고통을사회

적으로배·보상해야한다는것을사회적으로의제화하는역할을담당하였다. 따라서T R C의활동및T R C가제

안한다양한배·보상정책은새로운사회를건설하는과정의복잡한측면을간명하게보여주고있다.6) 

그래서T R C의활동및 T R C가권고한배·보상정책을둘러싸고많은논쟁이제기되기도했다. 개인적화해

와국가적화해의실질적의미는무엇이고, 그화해간의차이는무엇인지가논란이되었다. 혹은남아공사회체

제의발전적상과T R C와의상관관계에대한다양한시각의차이에서비롯되었다.7) 

문제는화해의정의와사회의민주적발전의상에대해각세력들이상이하게이해하고있다는점이다. 이것

은사회발전의동력으로도작용할수있지만, 오히려사회분열의요인으로도작용할수있다. 한조사보고서의

예를들면, 개인적수준에서의화해는국가적수준에서의화해보다어렵고복잡하거나비합리적이다. 남아공의

흑인들은 위원회의 활동 결과, 인종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는 조사결과도 존재한다. 47% 정도가

T R C가오히려고통의원인이되었다는것이고, 단지1 7 %만이용서하게되었다고응답하였다는것이다.8) 이와

같이인권침해배·보상정책이나사회체제의변화를둘러싼각그룹의태도와주장은상이하게표출되고있다.

1) 사회의구조적모순을강조하는경향

남아공내부의반A N C투쟁그룹은T R C의활동을비판적으로평가한다. TRC가인종간·계급간의갈등에서

비롯된각종의국가폭력을‘사회적기억’으로되살렸지만, 궁극적으로국가폭력의주체들에게면죄부를부여

하는과정이곧 T R C의활동이었다는것이다. 이그룹은배·보상정책과관련된T R C의권고안을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ANC정권을반아파르테이트운동을약화시키는소부르주아정권이라고규정하였다. 

이들그룹은ANC 정권의인권침해배·보상정책을구정권의엘리트와신정권의엘리트간협약정치( E l i t e

P a c t )이자아주훌륭하고도큰정치적사건( e v e n t )에불과한것으로평가하면서, 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A N C

정권은인권침해의가해자들을면책하는수준에머물러있다. 아파르테이트를극복하는것이아니라용서와화

4) Jochen neumann, ‘Reconcili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Conflicts: The Reconciliation and Reconstruction

Programme of the Quaker peace centre’, may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neum.htm)

5) Graeme Simpson,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violence-

Some self-critical insights from post-apartheid South Africa’, Paper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0(http://www.wits.ac.za/csvr/papers/papundp.htm)

6) Jochen Neumann, ‘Reconcili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Conflicts: The Reconciliation and Reconstruction

Programme of the Quaker peace centre’, may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neum.htm)

7) Undine Kayser, ‘Interventions after the TRC: Reconciliation, Advocacy & Healing’, CSVR Workshop Report, 25th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ays3.htm)

8) Priscilla B. Hayner, “An Eye to the Future -Reconciliation and Reforms-”, Unspeakable Truths, Route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pp 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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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국가공무원이나법률에의한권력남용과폭력으로경제적손실, 육체적·정신적·정서적고통, 물질적불

평등등의침해를받은사람들을의미한다.”19) 그래서희생자들에대한배·보상도“희생자당사자뿐만아니라

가족들이나후손들에게재산의반환, 고통의치유, 공동체의시설과사회인프라등의재건과복구등의차원에

서이루어져야한다.”20) 는점을강조하였다. 

남아공사회도희생자들에대한배·보상이개인적수준뿐만아니라사회적수준까지이루어져야한다. 국

가권력에의한희생으로말미암아, 공동체적가치(common value)가무너졌고, 사회적으로불신, 불평등, 부정

부패등의현상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남아공의인종주의는건강한사회적단결을저해하는유일한힘으

로여전히존재하고있다. 높은실업율, 생활의질의지속적인악화, 기초생활서비스욕구의미충족등이화해

를저해하는사회적요인인데, 그것은공동체가치(common value)의부재에서비롯되는것이다.21) 

보고서에서도공동체가치를반영하는사회통합의필요성을다음과같은네가지차원의배·보상정책으로

실현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국가폭력의희생자들은다음과같은네가지차원에서배·보상되어야한다. ①

가능하다면폭력이발생되기이전의상황으로복구하는차원의배·보상정책(restitution), ②개인및관련자들

에게물질적으로배·보상하는경제적차원의배·보상정책(compensation), ③법적·의학적·심리적인차원

에서복권시키는차원의배·보상정책(rehabilitation), ④폭력의인정과폭력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개혁차

원의 배·보상정책(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itition)와 같은 특별기구를 통해서 배상

( r e p a r a t i o n )해야한다.”22) 

이러한배·보상정책은남아공사회의평화구조정착, 사회경제적차원의인종통합적이고국가통합적인사

회발전, 그리고진실의규명을통한화해의지향이라는기조를유지하고있다. 

배·보상정책의첫째기조는더이상구조적희생자들이발생하지않도록, 지역공동체의제반법이나제도

등에평화적구조들을정착시키는것이다. 특히지역수준에서의평화적구조들은다음과같은것을포함하여

야한다. ①폭력감소②평화를만들어나가기위한지역시설의마련③동의를통한결정으로상담문화의형성

④논의테이블에서해결할수있는 관념( n o t i o n )의증대⑤가치공유의조직화등이다.23) 

둘째기조는사회경제적차원의인종통합적이고국가통합적인사회발전이다. “이법은투쟁과갈등으로점

철되어인종간·종족간·계급간의분할이심화된사회를고통과부정의가폭로되는사회로, 인권이인정되는

미래의사회로, 민주주의와평화가공존하는사회로, 그리고남아공인들에게차별없이발전할수있는기회를

부여하는민주적평등사회로변화시켜나가는역사적징검다리이다.”24) 즉“남아공국민들이잘살고, 인종간

의화해를인정하는평화를위해국가통합이추구되는것이다.”25) 그래서T R C는“사회발전에필요한인력의

19)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34(November 29, 1985) Neil J. Kritz(ed), “Transitional Justice”, vol 3,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5, pp. 4-5.

20)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34(November 29, 1985) Neil J. Kritz(ed), “Transitional Justice”, vol 3,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5, pp. 4-5.

21) Meverett Koetz, ‘The Responsibility of Civil Society: Priorities, strategies, and concerns for reconciliation in South

A f r i c a’( h t t p : / / w w w / w i t s . a c . z a / c s v r / p a p e r s / p a p k o e t z . h t m )

22) Simon Kimani, ‘Report of The National Strategy on Reparations’, Workshop held at the Parktonian Hotel,

Johannesburg, 31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im1.htm)

23) Meverett Koetz, ‘The Responsibility of Civil Society: Priorities, strategies, and concerns for reconciliation in South

A f r i c a’( h t t p : / / w w w / w i t s . a c . z a / c s v r / p a p e r s / p a p k o e t z . h t m )

24) TRC, Section from the Interim Constitution which deals with the creat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truth.org.za/legal/interim.htm)

25) Republic of South Africa, 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Act, 1995.

7 . 2 6 . ( h t t p : / / w w w . p o l i t y . o r g . z a / 1 9 9 5 / a c t 9 5 - 0 3 4 )

인권침해배·보상정책도민족민주혁명의한요소로간주하고있다. 즉인권침해배·보상정책은민족민주

혁명의주요한과제인남아공사회의사회적하부구조를구축하는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것이다. “흑

인 노동자민중들의사회경제적욕구는비물질적욕구와괴리되지않은상태에서가장압도적이라는것이다.

즉인권침해의피해자들은직업을갖기를원한다. 그런데화해가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조건의변화와긴밀하

게연계되지않는다면, 이러한욕구는결코해결될수없다는것이다.”17) 

3) 신자유주의구조조정정책의정당성을확보하는수단으로간주하는경향

세계자본주의체제의신자유주의세계화전략을대세로인정하고그것을대폭적으로수용하는T I N A그룹

(There is no alternative, 이하T I N A그룹) ANC정권에대해백인의이해를반영하는민영화정책중심의신자

유주의구조조정정책을전제로하는사회통합적패러다임을강조하고있다. 

흑인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사면을적극적으로수용하면서도, 남아공의경제발전을전제로배·보상정책

의추진을주장한다. TRC가권고한내용을실질적으로집행하기에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고강조한다. 

경제위기를극복하지못하는한배·보상정책의내용은그저권고에불과할수있기때문에, 백인들이요구

하는경제위기극복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배·보상정책을부분적으로추진해나가야한다고주장한다. 개

인적인물질적배·보상의한계를넘어서는T R C의 배·보상정책권고안에대해비판적으로대응하고있다.

“흑인들은여전히인종차별주의체제에서살아가고있다. 노동자·민중들은단순히돈과빵만을원하고있다.”

그들은중장기적인경제발전프로그램의가치가즉각적으로현실화되기를원한다.“18) 

배·보상에필요한재정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 백인들이요구하는신자유주의구조조정정책을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GEAR(The 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전략과BEE(Black Economic

E m p o w e r m e n t )전략으로현실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신자유주의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전략이었다.

이정책은탈인종적체제의사회적갈등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갈등은남아공의민주주의이행의동

력이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남아공의노동자들은A N C정부의신자유주의정책에저항하지만, ANC

정부는세계적인신자유주의구조에편입하여남아공경제를발전시키려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남아공

민주주의이행과관련한기존의연구들은신자유주의정책을둘러싼사회적갈등을간과하고있다. 남아공노

동운동도신자유주의정책에대응하는대응전략을다양하게제시하고있다. 그러나민영화를통한국가재정의

확보에주력하지만, 인종간의실질적인사회경제적통합을추구하는T R C의배·보상정책과는상반된다. 개인

에게배·보상할수있는재정을확보할지라도, 국가기간산업의민영화로흑인들의실업을증가시키고흑인공

동체의발전을지체시키고있는것이다. 

3. 남아공진실과화해위원회의인권침해배·보상정책

1) 배·보상정책의기조

U N에서는국가권력의남용에의해발생되는희생자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개인적으로나집단적으

17) Undine Kayser, “CSVR Workshop Report: On Reparation and Repair”, 

25th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ays3.htm)

18) Undine Kayser, “CSVR Workshop Report: On Reparation and Repair”, 

25th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ays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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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친화성의원칙(culturally appropriate)

진실과화해가이루어질수있는사회적토대는강력한인권문화의형성인데, 이러한문화는사회구성원들

의생활문화와결합되는수많은조치를동시에취해야만이형성될수있는것이었다. 배·보상권고안의결과

로제출된다양한사회적서비스들이공동체의종교적, 문화적수혜와실천으로다가가야한다. 남아공사회의

특성상종족이나인종중심의문화적·종교적정체성에기반하는생활공동체가유지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

한생활공동체의문화와인권문화를결합시키는것이다.

(4) 공동체중심의 원칙( c o m m u n i t y - b a s e d )

공동체에기반하는서비스와분배는공동체에서지속적으로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해야하고또한지속

적으로강화되고확장될수있도록해야한다. 과거의폭력이공동체자체를파괴하기도하였지만, 흑인과백인

간의생활공동체가지역적으로분리되어형성되어있기때문이다. 남아공의흑인노동자·민중들도사회체제

의모순을응축하고있는사회적하부구조에대한배·보상을요구하고있다. 인종차별체제에서구조화된노동

체제나생활조건의실질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는것이다.

(5) 능력개발중심의원칙(capacity development)

공동체의자원은서비스의분배차원에서지역공동체의능력을구축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야하고, 흑인

개개인에대한사회적서비스자원은개인의능력을개발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즉공동체나흑인스

스로자구능력을구축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ANC정부는B E E법안(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을통과시켰는데, 그법안의목적은다음과같다. “①흑인의의미있는경제적참여가가능

한경제체제로의변화②전문직업이나기업소유에있어서인종차별적구조의변화③공공적소유구조로운영

되는새로운기업의증대및그러한기업을중심으로흑인들의고용활성화④흑인여성들의경제활동활성화

및노동능력의증대⑤지속적인경제성장을흑인이주도할수있는투자유치의증대⑥지역공동체를중심으

로 하는 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하부구조의 구축 ⑦ 흑인의 경제적 힘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증대”

(Republic of South Africa, 2004)등이었다. 

(6) 치유와화해중심의 원칙

권고안이실현되도록하기위해서는현재까지육체적·정신적고통을받고있는환자들을긴급하게치료하

고, 이를토대로상호간의이해와화해를달성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당사자와가족

들의다양한고통을치유함으로써, 화해가촉진될수있게해야한다는것이다.

3) 공동체가치를반영하는인종화해적이고사회통합적인배·보상정책

위원회는형식적으로는인종차별주의가폐지되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새로운형태의인종차별주의체제

가형성된다는사실에주목하였다. 사회속에아직도존재하는많은불화와분열의밑바닥에는인종차별주의가

깔려있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 위원회는민간부문과시민사회는물론정부기관들이인종차별주의를극복하

기위해가능한모든조치를취해줄것을권고하였다. 

사회경제적권리를인정하고보호하는것은인권을존중하는문화를발전시키고북돋아주는데매우중요

하다고간주하였다. 사회경제적재건과발전은여러가지이유때문에사회적갈등을종식시킬것이다. 첫째,

사회경제적재건과발전의과정에서사회적정체성의나머지이슈들이제기되지못하게할수있다. 둘째, 사회

적갈등의형태를소유하게된다. 셋째, 사회적갈등의형태를변화시킬것이다. 넷째, 본질적으로과거의불평

개발을통해남아공흑인들을경제개발에참여시키고, 그들의가난과불평등을제거한다.”26) 는것을주요기조

로설정하였다.

셋째기조는완전한진실의규명을통한화해의지향이다. 위원회가진실만을밝히는데주력하여인종간의

사회적화해에는별로기여하지못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하지만위원회는두가지차원에서화해의기

조를제시하고있다. 첫째, 진실이반드시화해로발전하지못하더라도진실이없으면진정한화해, 항구적인

화해가있을수없다. 둘째, 제한된기한과재원을가진위원회가수십년동안억압과갈등, 뿌리깊은분열의배

경을가진사회에서자력으로화해를이루어내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을쉽게이해할수있다. “국가적화해를

이룩한다는목표아래T R C는인종차별주의체제에서형성되었던불평등을복구하는정의(restorative justice)

를실현하려하였다.”27) 

2) 배·보상정책의근거와원칙

T R C의기본적인목표중하나는남아공사회에서더이상과거가되풀이되지않도록한다는목적에서국가

에의한배·보상의근거를두가지로제시하였다. 첫째로는이전정부가추진했던배·보상정책이라할지라도

현정부가배·보상의책임을지고있다. 둘째로는법에서국가기관에의해인권침해를받은사람들에게배·

보상할권고안을대통령에게제시할수있다. 그래서위원회는권고안제출의원칙을논의하여다음과같이결

정하였는데, 이러한원칙들은진실과화해를목적으로하는위원회의권고안을발전시키데기여하였다.

(1) 개혁과발전중심의 원칙( d e v e l o p m e n t - c e n t r e d )

이원칙은개인이나공동체나흑인스스로자신의삶에대한통제력을확보할수있게하는것이다. 문제는

통제의대상이될수있는사회적조건을구비해야만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따라서이원칙은인권침해피해

자들에게사회적으로수혜적자원에대한정보와지식을공급하는데매우중요하다. 이러한과제는G E A R ( T h e

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전략과BEE(Black Economic Empowerment)전략으로현실화되

었다. 구체적으로는신자유주의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전략이었다.

이정책은탈인종적체제의사회적갈등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갈등은남아공의민주주의이행의동

력이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남아공의노동자들은A N C정부의신자유주의정책에저항하지만, ANC

정부는세계적인신자유주의구조에편입하여남아공경제를발전시키려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남아공

민주주의이행과관련한기존의연구들은신자유주의정책을둘러싼사회적갈등을간과하고있다. 남아공노

동운동이신자유주의정책에대응하는대응전략을다양하게제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이러한대응전

략들은남아공민주주의이행전략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다.

(2) 단순성·효율성·공정성중심의 원칙(simple, efficient and fair)

사회적으로사용가능한수혜적자원이인권침해피해자들에게쉽게다가갈수있도록해야한다는원칙이

다. 왜냐하면문맹율이높은남아공의사정을고려한다면, 피해를본흑인들이매우쉽게T R C의활동과배·보

상정책에접할수있도록해야하기때문이다. 

26) TRC, “Summary Report”, 13, May 1998(http://www.polity.org.za/govdocs/reports/poverty.html)

27) Graeme Simpson,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violence-Some self-critical insights from post-apartheid South Africa’, Paper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0(http://www.wits.ac.za/csvr/papers/papund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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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귀와재활

국가폭력에의한희생자들일경우, 그가족들이물질적·정신적고통을당해야만했었고, 또한수준은다를지

라도가해자들도역시마찬가지였다. 희생자들과가해자들이동시에치료를받고사회에정상적으로복귀해야

만할이유가여기에있는것이다. 심한경우에, 가해자들도사회생활이어려울정도로물질적·정신적고통을

감수했었다. 그래서희생자들에게는물질적·정신적고통을배·보상·치유하고, 가해자들에게는회개의기회

를부여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가해자들로하여금기부금을내게하거나사회에서요구하는직업기술들을흑

인들에게제공하게하였다. 또한간접적인가해자라할수있는밀고자나협조자들도사회에복귀하여정상적인

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하지만사회적하부구조가새로운형태의인종차별로구조화되어

있을경우, 그러한복귀정책및재활정책들은희생자나그후손들에게큰영향을끼치지못하였다. 정신적고통

을치유하였다하더라도, 자신들이복귀할만한구조적공간들이그들에게부여되지못하였기때문이다.

( 2 )개인및 관련자들에대한경제적차원의배·보상정책

가장어려운배·보상정책중에하나가경제적배·보상정책이다. 배·보상규모및배·보상기준을설정하

기가쉽지않을뿐더러개별적인조건의차이가많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30) 그러나국가가인권침해의희생

자자들에게가장쉽게해줄수있는배·보상중에하나가경제적배·보상정책이다. 남아공정부는개인적인

차원에서특별재정에의한배·보상정책을추진하고있다. 위원회의결정에따라6년이상금전적배·보상을

받게되는것이다. 개인적배·보상의규모는인권침해에의한고통의정도에따라서로다르게적용된다. 즉

희생자들이합리적인생활수준을확보할수있는차원에서결정되어야하고, 후손이나희생자와관련된사람들

에게배·보상해야한다. 하지만전제가되는것은희생자들이동의해야만하고, 만약사망한희생자의경우에

는배·보상의원칙에따라위원회가공식적으로인정한관계자나후손에게적용된다. 금전적배·보상규모는

다음과같은공식에따라결정된다. ①국가기구와국가시설을무료혹은값싸게이용할수있게하는배·보상

②사회경제적상황을고려하여1일생활비용을다음과같은기준으로산출한다. ▶관계자나후손의수▶도

시와시골등 생활비용을차이▶위원회가제안하고있는금전적배·보상규모인1 7 0 0 0랜드에서2 3 0 0 0랜드

정도를6년동안▶대통령과국회가이제안을결정한다는것이었다. 특히위원회는약2 5 0 0 0명이상의희생

자들에게매년1 7 0 0 0랜드에서2 2 0 0 0랜드를6년동안배·보상할것을권고하였는데, 위원회가제안한경제적

배·보상정책의내용은6년동안매년일정한돈을 배·보상하는것인데, 그에필요한예산은1차 년도에는

100million R($16million) 2차 년도에는 200 million R($32 million), 그리고 3차 년도에는 3 0 0 m i l l i o n

R ( $ 4 4 m i l l i o n )을배정하였다. 6년동안2 5 , 0 0 0명이상의희생자들에게들어가는총비용은$ 6 0 0 m i l l i o n이다.3 1 )

그러나남아공정부는1 9 9 8년에서2 0 0 3년까지최종보고서가나와야한다고하면서희생자개개인의조건에따

라임시로2000R - 6000R($330-1000)를상징적으로지불하였다.

남아공정부는“배·보상세금및 부유세금”으로“대통령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으로경제적인배·보상을

추진하고있다. 이외에도“기업화해기금”이조성되어야한다는권고안도제출하였다. 즉재정을마련하는방

안으로▷부유세조치▷1회에한하여법인및개인의수입에대한일괄공제과세조치▷주식거래총액의1 %

를기부하도록하는조치▷기업수익에대한과징금을제안되는날까지연장하여소급부과하는조치▷1 9 9 0년

이후공무원들의명예퇴직금에대해과징금을부과하는조치등이었다. 

30) Priscilla B. Hayner, “Reparations for State Crimes”, Unspeakable Truths, Route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pp 163-167.

31) Priscilla B. Hayner, “Reparations for State Crimes”, Unspeakable Truths, Route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pp 163-167.

등을해소하게할것이다. 다섯째, 다른어떤것보다이것이민주주의와민주적제도들을정착시켜왔던것처럼

실질적인이행의동력으로작용한다.28) 

(1) 국가폭력발생 당시상황으로복구하는차원의배·보상정책( r e s t i t u t i o n )

① 공동체원상회복(community rehabilitation)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개인과공동체의치료와회복을동시에지향하는정책이다. 공동체가인권침해의과정에서

영향을받았던점을고려한다는의미에서매우중요하다. 또한인권침해에대한배·보상이개인적인수준에

머물러서는안된다는의미에서도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개인적인수준에머무를경우, 인권침해의과정에서

발생했던공동체의문제들이배·보상의과정에서배제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문제는공동체를원상회복하면서희생자들의후손이거나살아남은공동체의젊은이들에게도생활의

능력을제공해야만한다는점이다. 1960-70년대의젊은이들은아파르테이트정권에저항하기위해정치적변

혁운동의활동가로참여하였고, 이과정에서집을떠나야만했던그들은교육및노동의능력을갖추지못하였

다. 이들은아파르테이트체제가극복되었음에도불구하고정서적으로나심리적으로많은고통을받아야만했

다. 이러한젊은이들이공동체에서다시잘정착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이국가적차원에서추진되어야한

다.

② 교육

공동체대학과청소년센터의건립은젊은이들이그들공동체의실질적인구성원으로서살아갈수있게하

는데매우중요한사업이다. 청소년기본교육프로그램은교육받을기회를상실했던청소년들에게그들의기회

를살릴수있는정책의차원에서집행되어야한다. 고등학교, 대학, 기술전문학교, 스포츠센터등이이프로그

램에의한배·보상정책의실질적인토대로작용할것이다. 또한학교의건립과개선이즉각적으로이루어져

야한다. 파괴된학교가재건립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흑인청소년들의교육조건들을개선해야하기때문이

다. 그리고그러한학교들이특별교육지원서비스, 즉이교육프로그램은재치료( r e m e d i a l )와정서적지원을포

함해야한다. 이외에도교육기관들은배우려는사람들에대한지원프로그램을가동하여기술훈련과정을배치

하고, 흑인들에게교육받을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이는흑인들의고용문제를해결하고, 사회적인노동력의

질을향상시키는문제와직결되어있다.

③ 정상적인가정생활의복구

흑인들의공동체생활은흑인들에대한국가의인권침해가지속되는과정에서파괴되었다. 가정파탄의문

제, 가난의문제, 정신적고통등의문제가그것이다. 흑인들은정상적으로가정생활을할수없었다. 1994년당

시에R D P의정책과제로제시되었지만, 흑인들의정상적인가정생활을위해서는4 3 0만채의주책이필요했었

고, 300만가구가전기를공급받지못한상황에서생활을해야만했었다. 이외에도1 , 2 0 0만명정도의흑인들

이깨끗한수돗물을공급받지못한상태에서생활을하고있었다.29) 이러한문제의해결은단순히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대한개인적인배·보상의차원을떠나는것이다. 흑인들의생활조건을변화시키기위한사회구조

의변(개)혁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28) Graeme Simpson, ‘reconstruction and reconciliation: Emerging and transition’, “development in Practice”, vol. 7, pp

475-478, 1997(http://www.wits.ac.za/csvr/paper$rgs.htm)

29) ANC, Base Document of the RDP (http://www.anc.org.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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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을개정해서라도모든국민들이모든자료에접근할수있게하였다. 희생자들이공개혹은비공개여부

를막론하고자신과관련된모든자료에접근할수있게하였다. 그리고문서의파괴를예방하기위해국가의공

문서보관소에적절한법적권한을주었고, 이에필요한각종의법률규정을엄격히적용시켰다. 또한국가기록

보관소를대통령이나부통령소속기관으로하는문제를적극적으로검토하기로하였다. 

② 국가의인권침해기관개혁정책

T R C의업무중하나는제도적, 법적, 그리고행정적으로미래에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를예방하는조치

를권고하는것이었다. 국가기관에대해독립적으로감시할수있는법적권한을독립감시기구(독립민원조사

위원회등)에부여하였다. 교도소, 법률과사법기관, 보안부대등을민주적으로개혁하고, 각기관에대한시민

사회단체의일상적통제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또한지역경찰제도를도입하고, 이제도에대한시민사회

단체의통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법원이나교도소의경우에는관료및직원에대해인권교육을시키고,

죄수들에재활정책을활성화시키는차원의방안을구축하기로하였다. 그런데국가권력의인권침해를예방하

기 위한제도적개선만이아니라, 보안부대·남아공국가방위군·경찰청내에존재하는인권침해가해자들에

대한적절한문책도수반하기로하였다. 

위원회는이외에도과거국가정보기관의자료에잘접근하지못한한계를지적하면서, 독립된연구자들이

남아공국가방위군이나보안부대에서보유하고있는문서를포괄적으로분석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

여야한다고강조하였다. 그리고분석작업이완료되면, 각종의문서들을정부문서기록관련법률에따라국립

문서보관소로반드시이관해야한다는점도강조하였다.

이러한제안은국가차원에서혹은시민사회에서인권침해를예방하고책임질수있는좋은정부를만들기

위한정책방안이자, 제도적개혁의영역에대한위원회의배·보상정책이었다. 

③ 사회적인상징정책

배·보상정책은개인적인배·보상만이아니라사회적인배·보상도추진되어야한다. 그런데그러한배·

보상은사회적기억을강화하는차원에서다양한상징의구조를정착시키는것이다. 이러한배·보상정책은희

생자나생존자들의‘존엄성회복’(restoring dignity)을추구하는정책이기도하다. 위원회는법적인차원이나

정부차원의문화적추모제의공식화를제안하였다. 상징적배·보상은과거의고통과승리를공동체차원에서

사회적으로기억하게되는주요배·보상정책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이것은기념관의건립, 기념비의건립등

과마찬가지로국경일의제정도포함하고있다. 또한거리와시설물에대한재명명, 기념관과박물관건립, 문

화적기념행사추진, 공공시설에대한재명명, 기억과화해의날지정등이그것이다.

4) 배·보상정책의집행에대한대안

국가의인권침해와관련된배·보상정책은패키지로추진되어야한다. 즉배·보상정책의권고안이권고에

머무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집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래서배·보상정책의수립과집행을위해서위원

회의위원들이집행과정에참여할권한을보유하여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왜냐하면배·보상정책의집행의

어려움은공정한배·보상프로그램의수립이어렵고또한그프로그램의집행자체가개별적희생자들을대상

으로해야한다는점이있기때문이다.32) 

남아공정부는최종보고서가마련되기이전까지는단지희생자로만간주하겠다는말을자주하였다. 지난2

32) Priscilla B. Hayner, “Reparations for State Crimes”, Unspeakable Truths, Route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pp 163-167.

(3) 법적·의학적·심리적으로복권시키는차원의 배·보상정책(rehabilitation)  

① 건강치료(health care)

인권침해의피해자들은육체적·정신적치료를받아야만한다. 가해자들과그들의가족역시마찬가지이다.

그러기위해서는국민들이폭력적인과거와는달리비폭력적으로갈등을해결할수있다는것을알게되고, 개

인적으로나그가족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될수있어야한다. 

그래서남아공정부는긴급하게치료를받아야하거나경제적으로고통을받고있는희생자들에게임시로

배·보상하는정책을긴급하게추진하였다. 그리고제도개혁의차원에서는교도소의범죄자들이정당한의료

서비스를상시적으로잘받을수있도록하였다. 만약희생자들이요구한다면, 다음과같은자격을부여받을수

있었다. ①사회적기관(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민간기관)을이용할수있다. ②희생자들에게사회적기관을활

용할수있도록경제적지원이이루어진다. ③관계자나후손들역시지원받을수있다. 

② 정신건강치료(mental health care)

이프로그램은사회경제적발전의주요한부분이다. 프로그램자체가발전적프로젝트와긴밀하게연계되어

있는것이다. 공동체내에지원그룹을형성하는것이다. 피해자나희생자의후손들은생활에필요한기술훈련

의문제도상담받을수있다. 왜냐하면이들은정상적인사회생활을위해그러한훈련을받을필요가있기때문

이다. 여기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적차원에서지원을해야한다그런데정신건강과관련된치료는가족들에

게도움이되어야한다. 오히려치료과정이가족들에게피해를주어서는안된다는배·보상의원칙을확실하게

수립하였다.  공동체스스로상담원을배치하여희생자들에게도움이되는정책을추구하여야하고, 그비용은

국가에서지원받을수있도록한것이다.

③ 법적명예회복

그동안국가의인권침해로희생당한사람들은보통행방불명자로처리되었다. 그리하여희생당한사람뿐만

아니라그가족들조차법적인권리를행사할수없었다. 위원회는이에명예회복및복권에따른법적권리를부

여하게하였다. 사망증명서발급, 재발굴( e x h u m a t i o n )·재매장·장례식거행, 비석이나기념비건립, 사망선

포, 범죄기록의삭제, 연좌제와같이범죄와연관되는법적인문제의해결등의정책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4) 국가폭력의인정과 예방차원의 배·보상정책(satisfaction and guarantees)

이러한배·보상정책은강력한인권문화를발전시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위원회활동의각종기록물

들을국민들의기억속에남아있을수있도록하고, 범죄의발생률을낮추거나민간부문·공공부문에널리퍼

져있는부정부패를일소해야한다. 즉인권보호를보강하기위해국가기관을개혁하고강화하는방안을모색

하고, 정부부처내에인권사무국을설치하는문제와독립적인감시인들, 특히공공감시자(public protector)의

예산을늘려주어야한다. 위원회의활동과위원회의보고서가인권교육에중요한자료이기때문에, 모든종족

과모든언어로접할수있도록보장하였다.

① 자료의보존과공개를통한기억보존정책

위원회의각종기록들이보존되고일반국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였다. 만약위원회의모든기록이

개인의사생활보호권, 비밀유지등의문제를존중해야하지만, 자유로운접근을가로막고있는공문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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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정부의수립, 노동조합을비롯한사회적부문운동의활성화, NGO기능의확대, 시민권력의강화등을추구

하는것이다. 보안군과경찰및교도행정을시민들이통제할수있게해야한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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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동안정부는보고서에서권고한배·보상정책에대해애매한태도로일관하였다. 긴급하게배·보상을요구

하는피해자들은배·보상정책권고안의집행을요구하는시위를전개하였다. 그래서어떠한경우에는강력하

게추진한다고발표하기도하고, 또다른경우에는위원회의최종보고서가제출된이후에추진한다고발표하

기도하는등일관적인태도를보이지않고있다. 

왜냐하면A N C정부의가장 큰 어려움은경제적배·보상에필요한돈을 마련하는것뿐만아니라공동체

배·보상에필요한돈을마련하는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일반적으로배·보상정책의집행여부는정치적의

지에달려있다고한다.33) 

4. 결론

남아공에서화해를달성하는문제는인종차별주의체제에서보편화되어왔던경제적차별과착취를근절시

키는문제와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남아공정부는이를위해서다음과같은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고강

조한다. 첫째, 신자유주의체제에서경제성장을이루어사회적으로분배체제를정착시켜나가야한다. 둘째, 사

회적자원을공동체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등공동체의발전프로그램을작동시켜야한다.34) 구체적

으로는위원회가정부에제안하였듯이, 유리한사람들과불리한사람들사이의참을수없는차별을조속히종

결시키기위해, 무엇보다먼저교육개혁과주택제공, 깨끗한물의공급, 건강서비스및일자리창출등에더욱

많은관심을시급히기울여야한다는것이다.

Eboe Hutchful교수는화해와신자유주의정책간의관계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신자유주의경제정

책은아프리카에서경제적시민권을심각하게침탈하고있다.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은사회적불안정을심화시

키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초인종주의적인정체성을형성해야하는국가의역할과책임이강조되어야

하고, 이는화해가경제적, 정치적, 인간적능력을제공하는과정에서형성될수있다”35) 는것이다. 즉“민주정

부는전략적영역, 예를들면국유화혹은공공영역을확장하거나사적영역과의공동투자등을통해남아공경

제의구조적위기를극복해야한다.”36) 

진실과화해에도움이되는요인들은①폭력및폭력위협의종식②인정및배·보상③세력화④구조적불

평등및물질적욕구의해소⑤시간등이다. 의심의여지없이화해를위해서는구조적, 제도적(법, 군대, 정치분

야등) 분야에대한개혁이필요하다. 희생자에대한배·보상, 진실의규명, 인권교육, 구체적인인권기준의설

치, 사회적인인권문화의배양등도포함된다.37) 

R D P를통한남아공사회의민주화는새롭고실질적인민주주의질서, 즉흑인들의사회적하부구조를‘재건

과발전’에연계시킬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다. 이를위해서는기본적인권리의확대, 의미있고내실있는교

육의강화, 참여적이고직접적인민주주의의정착등이필하다. 즉효율적이고효과적이고투명하고책임을지

33) Simon Kimani, ‘Report of The National Strategy on Reparations’, Workshop held at the Parktonian Hotel,

Johannesburg, 31 October 2001(http://www.wits.ac.za/csvr/papers/papkim1.htm)

34) Graeme Simpson,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violence-Some self-critical insights from post-apartheid South Africa’, Paper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0(http://www.wits.ac.za/csvr/papers/papundp.htm)

35) Graeme Simpson,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violence-Some self-critical insights from post-apartheid South Africa’, Paper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00(http://www.wits.ac.za/csvr/papers/papundp.htm)

36) RDP, section 4.2.3 and 4.2.5.1

37) Priscilla B. Hayner, “An Eye to the Future -Reconciliation and Reforms-”, Unspeakable Truths, Routeledge New

York and London, 2000, pp 1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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